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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

의견청취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2016. 5. 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4. 2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국장 김종호)

가. 제안이유

m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

하여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4(양평1동)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

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

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m 정비구역 개요

- 구역명 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

- 위 치 :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4일대(양평동1가 148-8번지)

- 면 적 : 46,727.6㎡ (토지등소유자 242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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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획주택규모

· 용 적 율 : 230% 이하

· 건립세대 : 610세대(분양 506세대/임대 104세대)

m 추진 경위

- 2004.06.25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개발 부문) 고시

- 2005.02.04 : 추진위원회 승인

- 2008.03.20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재개발→도시환경 부문) 고시

- 2008.07.11 :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

- 2009.05.14 : 정비구역지정 고시

- 2009.09.18 : 조합설립인가

- 2010.02.11 :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2010.05.27 : 사업시행인가

- 2015.11.19 : 조합해산 신청서 접수

- 2015.12.04 : 조합장 의견청취

- 2015.12.10 :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- 2015.12.24∼2016.01.25 :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(33일간)

m 정비구역 해제신청 요건 및 사유

-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

구분 구역별 계 해산신청
해산반대 및

무응답

토지등소유자
동의율

양평11구역
242명 122명 120명

100% 50.41% 49.59%

- 정비구역 해제 요건 및 사유

·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

동의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

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

3. 집행부 의견

m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00호(‘09.05.14.)로 결정된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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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해산 신

청이 접수되어 2015년 12월 1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시

환경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m 아울러,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

설 등은 금번 정비구역의 해제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

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, 조속한 정비구역

의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민주거 안정화를 도모

하고자 함.

4. 위원회 심사방법

m 원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택과장의 PT보고 및 보충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

여 질의·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함.

5. 심사결과 : 의견없음

붙임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(안) 1부. 끝.



- 4 -

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검토서

 법적근거

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
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(조합 설립인가

등의 취소)

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

 해제 개요

○ 구역현황 
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시행방식 건립세대 비 고

영등포로13길14일대
(양평동1가� 148-8)

46,727.6㎡ 230% 60%
도시환경
정비사업

610세대

○ 토지등소유자수 : 242명

○ 조합 구성여부 : 해산

- 조합설립 인가일 : 2009년 09월 18일 (승인시 동의율 : 79.25%, 191명/총241

명)

-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5년 12월 10일 (해산시 동의율 : 50.41%, 122명/

총242명)

 해제 추진경위
○ 2004.06.25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개발 부문) 고시

○ 2005.02.04 : 추진위원회 승인

○ 2008.03.20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재개발→도시환경 부문) 고시

○ 2008.07.11 :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

○ 2009.05.14 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009.09.18 : 조합설립인가

○ 2010.02.11 :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010.05.27 : 사업시행인가

○ 2015.11.19 : 조합해산 신청(토지등소유자→구)

○ 2015.12.10 :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○ 2015.12.24∼2016.01.25 :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(33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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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구역 해제신청 요건

○ 토지등소유자 조합 해산동의율 : 50.41%(총 242명중 122명 해산 동의)

구 분 계 해산 찬성 해산 반대 및 무응답

토지등소유자
동의율

토지등소유자 242명 122명 120명

비 율 100% 50.41% 49.59%

- 동의방법 : 개인별 동의서 작성(지장날인, 자필서명, 신분증 사본 제출)

 정비구역 해제 요청자 : 영등포구청장

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

○ 정비구역 해제

-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

산을 신청하였으며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

제1호에 따라 2015. 12. 10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인

가 취소되어,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

비구역 해제 요청.

❍ 정비계획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

해제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조치

 정비구역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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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

의견청취의 건

의 안

번 호
134

제출연월일 : 2016. 0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

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4(양평1동)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

대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2. 정비구역 개요

○ 구역명 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

○ 위 치 :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4일대(양평동1가 148-8번지)

○ 면 적 : 46,727.6㎡ (토지등소유자 242명)

○ 계획주택규모

- 용 적 율 : 230% 이하

- 건립세대 : 610세대(분양 506세대/임대 104세대)

3. 추진경위

○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

- 2004.06.25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개발 부문) 고시

- 2005.02.04 : 추진위원회 승인

- 2008.03.20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재개발→도시환경 부문) 고시

- 2008.07.11 :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

- 2009.05.14 : 정비구역지정 고시

- 2009.09.18 : 조합설립인가

- 2010.02.11 :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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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.05.27 : 사업시행인가

- 2015.11.19 : 조합해산 신청서 접수

- 2015.12.04 : 조합장 의견청취

- 2015.12.10 :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- 2015.12.24∼2016.01.25 :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(33일간)

4. 정비구역 해제신청 요건 및 사유
○ 토지등소유자 조합 해산동의율

구분 구역별 계 해산신청
해산반대 및

무응답

토지등소유자
동의율

양평11구역
242명 122명 120명

100% 50.41% 49.59%

○ 정비구역 해제 요건 및 사유

-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

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조의3에 따라

정비구역 해제

5. 관련법규 검토

○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: 적합

6. 주민의견 청취

○ 공람공고(양평11 도시환경정비구역)

- 공 고 일 : 2015. 12. 24.

- 공고기간 : 2015. 12. 24. ∼ 2016. 01. 25.(33일간)

- 제출의견 접수 및 처리사항 : 제출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○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00호(‘09.05.14.)로 결정된 양평 제11도

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해산 신청이 접수되어

2015년 12월 1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

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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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아울러,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

금번 정비구역의 해제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5항에 따라

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, 조속한 정비구역의 해제를 통해 지

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민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붙임 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(안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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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검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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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검토서

 법적근거

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
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
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

 해제 개요

○ 구역현황 
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시행방식 건립세대 비 고

영등포로13길14일대
(양평동1가� 148-8)

46,727.6㎡ 230% 60%
도시환경
정비사업

610세대

○ 토지등소유자수 : 242명

○ 조합 구성여부 : 해산

- 조합설립 인가일 : 2009년 09월 18일 (승인시 동의율 : 79.25%, 191명/총241명)

-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5년 12월 10일 (해산시 동의율 : 50.41%, 122명/총242명)

 해제 추진경위

○ 2004.06.25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개발 부문) 고시

○ 2005.02.04 : 추진위원회 승인

○ 2008.03.20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재개발→도시환경 부문) 고시

○ 2008.07.11 :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

○ 2009.05.14 :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009.09.18 : 조합설립인가

○ 2010.02.11 :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010.05.27 : 사업시행인가

○ 2015.11.19 : 조합해산 신청(토지등소유자→구)

○ 2015.12.10 :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○ 2015.12.24∼2016.01.25 :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(33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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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구역 해제신청 요건

○ 토지등소유자 조합 해산동의율 : 50.41%(총 242명중 122명 해산 동의)

구 분 계 해산 찬성 해산 반대 및 무응답

토지등소유자
동의율

토지등소유자 242명 122명 120명

비 율 100% 50.41% 49.59%

- 동의방법 : 개인별 동의서 작성(지장날인, 자필서명, 신분증 사본 제출)

 정비구역 해제 요청자 : 영등포구청장

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

○ 정비구역 해제

-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

하였으며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.

12. 10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, 같은 법 제4조의3

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요청.

❍ 정비계획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해제와

함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조치

 정비구역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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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정비계획 해제 결정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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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 결정(해제) 조서

 정비구역 - 해 제

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시행방식 건립세대 비 고

영등포로13길14일대

(양평동1가� 148-8)
46,727.6㎡ 230% 60%

도시환경
정비사업

610세대

구분
구역
번호

동명 지번
면적
(ha)

용적률
(%)

층수
건폐율
(%)

추진단
계

사업시행
방식

정비
유형

비고

기정 11 양평동1가 148-8 4.67 230 - 60 1
도시환경

정비사업
철거

폐지 해 제

 용도지역계획 - 변경 없음

구 분
�면 적 (㎡)

비 고
기 정 변 경 변 경 후

준공업지역 46,727.60 - 46,727.60
변경 없음

총 계 46,727.60 - 46,727.60

 토지이용계획 - 해 제

구 분 명 칭 면 적 (㎡) 비율 (%) 비 고

계 획 구 역 면 적 46,727.6 100.00

정비구역 해제에

따른 토지이용계획�

폐지

정비기반
시 설

소 계 10,878.3 23.28

도 로 7,072.4 15.14

녹지 및
공원

공원-1 3,216.0 6.88

공원-2 589.9 1.26

획 지

소 계 35,849.3 76.72

택지 -� 1 22,774.5 48.74

택지 -� 2 6,061.5 12.97

택지 -� 3 4,911.0 10.51

택지 -� 4 337.2 0.72

택지 -� 5 508.4 1.09

택지 -� 6 334.8 0.72

택지 -� 7 333.8 0.71

택지 -� 8 588.1 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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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
가. 도로 변경 결정

결정

구분

규 모
기능

사용
형태

위 치 최 초
결정일

비 고
기 점 종 점등급 류별 번호 길이(m) 폭원(m)

기정 대로 2 143 3,100 30
간선
도로

일반
도로

영등포동2가�147 양평동2가� 490�
구역내 버스베이�
설치

변경 대로 2 143
3,100
(187)

30
간선
도로

일반
도로

영등포동2가�147 양평동2가� 490� 버스베이 폐지

기정
중로 1 1 236 20 집산

도로
일반
도로

222-5�번지 205�번지

중로 2 2 42 15 245-1�번지 245-2�번지

변경 소로 1 1 278 10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222-5�번지 190�번지
�도로폭 환원
� (20,15→10m)

기정 중로 2 1 186 15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116-1�번지 222-5�번지

변경 중로 2 1 186 15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116-1�번지 222-5�번지
�구역내 완화
�차로 폐지

기정 중로 3 1 185 12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0-4�번지 118�번지

변경 소로 2 8 185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0-4�번지 118�번지
�도로폭 환원
� (12→8m)

기정 소로 1 10 134 12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70�번지 216-2�번지

변경 소로 2 10 278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70�번지 164-4�번지
도로폭 및 연장 환원
(12→8m)

기정 소로 2 7 85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9-5�번지 218�번지

변경 소로 2 7 186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9-5�번지 116-48번지 도로연장 환원

기정 소로 3 3 85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7-5�번지 269�번지

변경 소로 3 3 85 6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17-5�번지 269�번지
�도로폭 환원
� (8→6m)

폐지 소로 2 9 186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190번지 164-1번지

변경 소로 2 9 186 8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190번지 164-1번지
정비구역 해제에
따른 도로환원

폐지 소로 3 4 90 6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05번지 193-1번지

변경 소로 3 4 90 6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205번지 193-1번지
정비구역 해제에
따른 도로환원

폐지 소로 3 5 86 6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120-3번지 120-32번지

변경 소로 3 5 86 6
국지
도로

일반
도로

120-3번지 120-32번지
정비구역 해제에
따른 도로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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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공원 변경 결정

결 정
구 분

시설의 종류
위 치

면 적 (㎡)
비 고

기정 변경 변경 후명 칭 세분류
기 정 공원-1 어린이공원 218번지 일대 3,3216.0 - -

변 경 공원 어린이공원 205번지 일대 3,216.0 감)1,748.6 1,467.4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공원
면적 및 위치 환원

기 정 공원-2 소공원 222-12번지일대 589.90 - -

변 경 해 제

 건축시설계획 - 해 제

(1)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

결정
구분

구 역 구 분
위 치

정 비 개 량 계 획 (동)
비고

명 칭 면적(㎡)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

기 정
양평 제11

도시환경정비구역
46,727.6

영등포로13길14일대
(양평동1가� 148-8)

250 - - 250 -

변 경 해 제

(2) 건축시설계획

결정
구분

구 역 구 분 가구 또는
획지 구분 위 치

연면적
(㎡)

주 된
용 도

건폐율
(%)

용적률
(%)

높이
(m)명 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기정

양평제11

도시환경

정비구역

46,727.60

택지-1 22,774.5 143일대 82,200
공동주택 30

이하
230
이하

120m
이하택지-2 6,061.5 118일대 22,200

택지-3 4,911.0 116-1일대 30,700 산업시설 60
이하

400
이하

50m
이하

택지-4 337.2 216-2번지 1,500
노유자시설
(어린이집)

60
이하

400
이하

25m
이하

택지-5 508.4 217-17일대 2,400 종교시설 60
이하

400
이하

32m
이하

택지-6 334.8 217-1일대 1,500
노유자시설
(경로당)

60
이하

400
이하

25m
이하

택지-7 333.8 217-4일대 1,500
업무시설
(파출소)

60
이하

400
이하

25m
이하

택지-8 588.1 222-10일대 2,700
업무시설
(자치센터)

60
이하

400
이하

30m
이하

계 35,849.3 - 144,700 - -

주택의 규모 및
규모별 건설비율

◦�건립규모
-�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/�지하2층,�지상27~38층
◦�건설비율
�▶�조합 및 일반분양 (총506세대,� 82.95%)
� � � -�전용 85㎡�초과 :� 114세대,� 18.69%� (114.24㎡� 56세대,� 101.91㎡� 58세대)
� � � -�전용 85㎡�이하 :� 392세대,� 64.26%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84.98㎡� 99세대,� 84.99㎡� 99세대,� 84.99� 68세대,�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84.97㎡� 68세대,84.81㎡� 29세대,� 84.95㎡� 29세대)
�▶�임대 (총104세대,� 17.05%)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55.71㎡� 11세대,� 43.30㎡� 26세대,� 47.59㎡� 15세대,� 41.19㎡� 2세대,�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32.35㎡� 50세대)

건축물의 건축선에
�관한 계획

◦�건축한계선 계획
� -� 6m�건축한계선 :� 30m(영등포로),� 25m(선유로)도로
� -� 3m�건축한계선 :� 15m(양산로),12m,� 20m도로
� -�기타 건축법,�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.

변경 해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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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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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 조서

 용도지역 환원

구 분
�면 적 (㎡)

비 고
기 정 변 경 변 경 후

준공업지역 46,727.60 - 46,727.60
변경 없음

총 계 46,727.60 - 46,727.60

 도시계획시설 환원 

가. 도로 환원

결정
구분

규 모
기능 사용

형태
위 치 최 초

결정일 비 고
기 점 종 점등급 류별 번호 길이(m) 폭원(m)

기정 대로 2 143 3,100 30 간선
도로

일반
도로 영등포동2가�147 양평동2가� 490� 구역내 버스베이�

설치

환원 대로 2 143 3,100
(187) 30 간선

도로
일반
도로 영등포동2가�147 양평동2가� 490� 버스베이 폐지

기정
중로 1 1 236 20 집산

도로
일반
도로

222-5�번지 205�번지
중로 2 2 42 15 245-1�번지 245-2�번지

환원 소로 1 1 278 10 집산
도로

일반
도로 222-5�번지 190�번지 �도로폭 환원

� (20,15→10m)

기정 중로 2 1 186 15 집산
도로

일반
도로 116-1�번지 222-5�번지

환원 중로 2 1 186 15 집산
도로

일반
도로 116-1�번지 222-5�번지 �구역내 완화

�차로 폐지

기정 중로 3 1 185 12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0-4�번지 118�번지

환원 소로 2 8 185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0-4�번지 118�번지 �도로폭 환원

� (12→8m)

기정 소로 1 10 134 12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70�번지 216-2�번지

환원 소로 2 10 278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70�번지 164-4�번지 도로폭 및 연장 환원

(12→8m)

기정 소로 2 7 85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9-5�번지 218�번지

환원 소로 2 7 186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9-5�번지 116-48번지 도로연장 환원

기정 소로 3 3 85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7-5�번지 269�번지

환원 소로 3 3 85 6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17-5�번지 269�번지 �도로폭 환원

� (8→6m)

폐지 소로 2 9 186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190번지 164-1번지

환원 소로 2 9 186 8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190번지 164-1번지 정비구역 해제에

따른 도로환원

폐지 소로 3 4 90 6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05번지 193-1번지

환원 소로 3 4 90 6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205번지 193-1번지 정비구역 해제에

따른 도로환원

폐지 소로 3 5 86 6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120-3번지 120-32번지

환원 소로 3 5 86 6 국지
도로

일반
도로 120-3번지 120-32번지 정비구역 해제에

따른 도로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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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공원 변경 결정

결 정
구 분

시설의 종류
위 치

면 적 (㎡)
비 고

기정 변경 변경 후명 칭 세분류

기 정 공원-1 어린이공원 218번지 일대 3,3216.0 - -

환 원 공원 어린이공원 205번지 일대 3,216.0 감)1,748.6 1,467.4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공원
면적 및 위치 환원

기 정 공원-2 소공원 222-12번지일대 589.90 - -

환 원 해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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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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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가. 기정 결정도

( 기 정 )

정비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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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변경 결정도(환원)

대(간)

2-143

중(집)

2-1

( 변 경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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